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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의료기기법 위반자 시정지시

       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-17479(2016.06.10)호에 의한 처분의뢰건과 새올전자민원
창구 민원상담(과대광고 신고합니다)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, 의료기기법 위반자에 대하
여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.
             가. 대상업소 및 위반내역

업소명
(신고번호)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(지침) 조치

사항 비고

로드스타
삼양로87
길 27,2층
(수유동)

이규환
수입품목 허가(인증) 

받지 아니하고 
의료기기 광고

의료기기법 
제24조
제2항

식약처지침
[2016년 의료기기 

제조․유통 관리 

기본계획]

시정
지시

새올
민원

파이온
뷰티

삼양로 
510, 2층
(수유동)

이현상

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
의료기기와 유사한 
효능 및 효과 등이 
있는 것으로 잘못 

인식될 우려가 있는 
광고를 함

의료기기법 
제26조 
제7항

식약처지침
[2016년 의료기기 

제조․유통 관리 

기본계획]

시정
지시

식약처
이첩

첨부 1. 로드스타 광고자료 1부
     2. 파이온뷰티 확인서 1부
     3. 로드스타 확인서(따로붙임)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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